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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 

물

15

 상  는 물

식기 건 기

 

1. 재질  합 수지  기본 재료  함

2. 도  1.1  체  태  개략  악할 수 는 사시도 고, 도  1.2는 앞에  라본 도 고,

도  1.3  에  라본 도 고, 도  1.4는 측에  라본 도 고, 도  1.5는 우측에  라본 도

고, 도  1.6  에  라본 도 고, 도  1.7  아래에  라본 도 다.

3. 참고도  1.1  하단  물  연 상태에  사시도 다.

4. 도 에  보 는 색  에 한 빛  도시  것  다 얼  치에 라  빛  치는 

뀔 수 다.

 창  내  

'식기 건 기'  상과 양  결합   창 내 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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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 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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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 1.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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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 1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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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 1.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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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 1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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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 1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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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 1.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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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도 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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